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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
(지  면) 9. 30(월) 조간

(엠바고) 9. 29(일) 12:00

전기요금 지원, 전화 한 통으로 받으세요!
- 9.30(월)부터 온라인 신청에 익숙치 않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화상

담실(콜센터(☎1533-0200))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접수 실시

 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오영주, 이하 중기부)는 9월 30일(월)부터 ‘소상공인 

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’의 신청·접수를 전화상담실(콜센터)에서도 진행한다

고 밝혔다.

  그동안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 ‘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’으로만 

가능하여 온라인 신청이 익숙치 않은 소상공인들은 신청에 애로가 있었다. 

이러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(전국 77개)에 방문해 도움을 

받을 수 있었으나, 이마저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을 포기

하거나 미루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.

  이번 전화상담실(콜센터) 접수개시를 통해 이러한 애로가 대폭 개선될 것

으로 보인다.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화상담실(콜센터

(☎1533-0200))로 전화하면 상담을 통해 대표자명,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

보 확인절차를 거친 후 접수가 가능하며, 계좌번호, 계좌비밀번호, 주민번호 

등 개인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.

  전화상담실(콜센터) 전화접수와 함께 기존처럼 온라인으로도 전기요금 

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,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‘소상공

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’ 누리집 또는 콜센터(☎1533-0200)에서 안내받을 

수 있다.



- 2 -

◈ 지원대상 : ①최초 공고일(‘24.2.15)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’23.12.31 이전 개업 사업자면서, 

②‘22년 혹은 ‘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

(매출액 6천만원 초과 사업자는 정책자금 제외 업종 지원 제외) ③사업장용 전기

요금(주거용 제외)을 부담하는 ④개인·법인사업자

◈ 지원금액 : 최대 20만원

 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“그동안 온라인 신청에 

익숙치 않고 지역센터에 방문할 시간이 없어 신청을 못했던 소상공인들을 

위해 신청방식을 개선했다.”며, “이에 더해 현장지원 등 제도를 적극 홍보하

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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